
 

[GS자산운용] 정보기술(IT)부문 공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8조 제3항 및 『금융IT 보호업무 모범규준』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해 공시합니다. 

 

1. 공시사유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 제2항에서 권고한 정보기술부문인력비율 미충족 

 

2. 전자금융감독규정 권고 수준                                       

   정보기술부문인력비율 정보보호인력비율 정보보호예산비율 

총임직원수의 5 %이상 

(2명) 

정보기술부문인력의 5%이상 

(1명) 

정보기술부문예산의 7%이상 

(16백만원) 

 

3. 권고 수준 충족 여부 및 현재 인력 및 예산 비율 

정보기술부문인력비율 정보보호인력비율 정보보호예산비율 

미충족 충족 충족 

2.9% (1명) 10% (0.1명) 10.8% (25백만원) 

 

4. 전자금융감독규정 권고수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 

   □ 정보기술부문 인력 비율의 미충족 사유  

GS자산운용은 대고객 전자금융거래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내부 IT업무시스템은  

외부업체를 통하여 유지보수를 수행하고 있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IT업무의 비중이 낮은 

관계로 인하여 정보기술부문 인력비율을 충족하지 못함. 

 

5. 이용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 GS자산운용은 전자금융거래를 제공하지 않는 금융기관이므로 당사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정보기술부문 인력비율 미충족으로 인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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